
1. 관련 : 총무과-5682(2022.04.05.), -11426(2022.07.12.)

2. ｢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｣ 및 ｢전북대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｣ 제정에 

따라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

받아야 함을 안내하오니 계약 업무 추진시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전북대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> 일부 발췌

제9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) 전북대학교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ᆞ용역ᆞ공사 등의 

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

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※ 단, 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3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

따라 다음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

- 전기․가스․수도등의 공급계약

-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․구매․임차 및 용역 계약 

※ 또한,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편람에 따라 동일한 업체와 반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, 업체의

대표 또는 우리대학의 제한 대상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최초 제출받은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고,

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등 구입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

붙임  1. 관련 공문 각 1부.

      2. (서식)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.

      3. (참고_권익위)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(수의계약 발췌)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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